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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국회 기록물 리 제도를 분석하여, 기록 리상의 문제 을 악하고 그 안을 
제시하는 데 목 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회 조직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개념을 정의하 고,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 의 국회기록물 리 
황을 분석하여 국회기록물 리제도의 구조  문제 을 도출하 다. 이에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회기록물 리에 한법률(안)

을 제시하 고 나아가 국회에 유한보존 기록물을 담하는 간기록물 리기  설치 
 헌정기념 의 수집기능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 하여 의정활동 기록물의 통합 리를 

목표하 다. 이를 통해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이 국회기록물 리 체제 내에서 체계 으로 
리될 수 있는 방안에 해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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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by analyzing the current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study also defines the concept 
of parliamentary activity record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arliamentary organ-
ization and its work, and checks the status of such system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the Constitutional Memorial Hall. In addition, the study 
derives institutional problems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tructure 
by examining the current law. Therefore, the study proposes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Assembly Records, referred to as the Special Act on the Records 
Management Act, as an improvement measure. Furthermore, the Act aims to establish 
an intermediate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ransfer 
the collection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memorial to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parliamentary activities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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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목

국회는 ｢헌법｣ 제40조에 의해 입법권을 부여

받은 국가기 으로서 1948년 5월 31일 제헌국

회가 개원된 이래로 고유의 입법 기능뿐만 아

니라 국가 ․결산을 심의․심사하고 행정부

를 감독하는 등 많은 의정 활동을 수행해왔다. 

특히 국회는 국민이 직  선출한 표들이 모

여 정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합의체 조직인 

만큼 국회의원과 교섭단체가 의정활동의 실질

인 주체가 된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의 의

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의 소속기 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 국회는 여러 주체들이 이해

계를 맺고 업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속성이 국회 의정 활동기록물에도 그 로 반

되어 있으며, 국회 의정 활동기록물의 종합  

리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

한편, 공공기록물법 제10조는 국회, 법원, 

헌법재 소, 앙선거 리 원회 등 헌법기

에 구기록물 리기 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회기록물

리규칙｣을 제정하여 국회기록보존소를 구

기록물 리기 으로 지정하 고, 국회기록보

존소는 국회 소속기 에서 생산하는 유한보존

기록물과 구보존기록물을 동시에 리하고 

있다. 국회기록보존소가 처음 설치된 2000년에

는 의안과․속기과 등에서 보존하고 있던 기록

물과 함께 총무과에서 리하던 일반 행정문서, 

의안과에서 리하던 의안 문서, 속기과에서 

리하던 회의록, 헌정자료과에서 리하던 헌정

자료, 방송과에서 리하던 상기록물 등의 

국회기록물을 모두 국회기록보존소로 이 하여 

통합 리하 다. 그러나 2009년 4월, 국회기록

보존소가 국회도서 으로 이 되면서부터 국회

기록물 리 업무는 국회도서 , 헌정자료 리 

업무는 국회사무처 홍보담당 실, 국회 정보공

개 업무는 국회의정종합지원센터로 재 분장되

었다(김장환, 2018). 

｢국회기록물 리규칙｣에 따른 리 상기

록물이 국회 소속기 에서 공식 으로 결재 

는 수한 기록물 등에 국한되어 있어 국회의

원과 정당이 생산한 의정 활동 련 기록물은 

공공 기록물로서 리되고 있지 않다. 1980년

부터 헌정기념 에서 의정 활동 기록물을 제

한 으로 수집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자발  

기증이나 구매 등의 방식으로만 수집되고 있을 

뿐이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 2016년에 ｢국회도서 법｣을 개정하여 국

회 의정 활동 련 기록물의 수집 근거를 마련

하 고 제19  국회의원을 상으로 의원 기

록물을 수집하 지만, 다양한 출처를 갖는 국

회기록물을 종합 으로 리하는 방안을 모색

한 것은 아니었다. 국회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

록물이 체계 으로 리되기 해서는 ｢국회

기록물 리규칙｣에서 정의하고 있지 못한 의

정 활동 기록물도 리 상 기록물로 포함되

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정 활동 기록물의 생

산부터 이 , 평가․폐기되는 모든 일련의 과

정이 제도  차원에서 강제되어야 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모든 의정 활동 기록물을 국회의 

공공 기록물 제도에 포함하여 체계 으로 이

  리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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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연구방법

본 연구와 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국회기록

물 리에 한 연구와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 

련 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 련 연구는 다시 국회의원 기록물 

리와 정당 기록물 리 련 연구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첫째, 구기록물 리기 으로서의 국회기

록보존소에 한 문제 을 지 하고 안을 제

시하는 연구가 있다. 이승일(2008)은 공공기록

물법 제정을 계기로 국회가 추진한 기록물 리 

체제의 개편사항을 개 으로 제시하 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법이 헌법기 인 국회에 구

된 과정과 그 상 계를 보여  에서 큰 

의의가 있다. 김유승(2011)은 국회사무처 직․

개정에 따른 국회기록물 리 제도의 변화를 통

해 국회의 기록물 리업무 상 문제 을 악하

다. 특히 개선방안으로 구기록물 리기

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재지정하고 국회 소속기

들의 규모․역할․기능에 따라 기록  설치

를 제안했다는 에서 국회의 독자 인 기록물

리를 한 개선방안으로써 의의가 있다. 

둘째,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 리에 한 연

구로서 김장환(2018)은 국회기록보존소의 

행 국회의원 기록물 리계획 등을 심으로 국

회기록물 리 체제를 분석했으며 기록물 리

의 문제를 ‘국회의원과 정당 기록물 리의 법

 근거 미비’,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 의 

수집 활동 복’ 등으로 지 했다. 한 개선 방

안으로는 ‘ 련 법률 제정  개정’, ‘헌정기념

과 국회기록보존소의 국회의원 기록물 수집․

리 업무 일원화’, ‘국회의원실 기록물 리 컨

설  지원’ 등을 제안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정상명(2009)은 한국 정당의 조직 

구조  특성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합정

당 기록  설치안’과 ‘개별 정당 기록  설치안’

으로 하여  기록  설치를 제안했다. 이는 한

국 정당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이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 선행연구들은 국회기록물의 특성을 고

려하여 법․제도 , 실무  측면에서의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국회의 ‘처리과- 구기록물 리기 의 2

단계 리 체제’를 비 하고 국회 소속기 에 

기록 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 다. 이에 본 연

구는 국회 소속기  기록물과 더불어 국회의원, 

정당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가 통합 리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제시하 다. 국회는 국

회의원․ 원회․교섭단체․각  소속기 이 

유기 으로 연 을 맺으면서 업무가 수행되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정활동 기록물이 복합 으

로 생산된다. 따라서 연구는 국회 의정 활동 기

록물의 생산자를 국회의원, 정당  교섭단체, 

소속기 으로 정의한 후 각 기 에 간기록물 

리기 을 설치하고 국회기록보존소는 간

기록물 리기 으로부터 구기록물을 이 , 

수집하는 것으로 기능을 재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해 국회의 조직과 업무 분석을 바탕으

로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의 개념을 새롭게 정

의하 으며, 국회 구기록물 리기 인 국회

기록보존소와 수집형 보존소인 헌정기념 의 

기록물 리 황을 분석하 다. 이를 바탕으로 

행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 리의 특성과 구

조 인 문제 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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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에 관한 

특성

2.1 국회의 조직  업무 특성 

한민국 국회는 국민이 직  선출한 사람들

로 구성된 국민의 표기 으로서 국가운 에 

한 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

이며, 국민의 표자인 국회의원․교섭단체․

소속기 들이 회의체 조직인 원회를 심으로 

국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입법기 이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회법｣ 제1조에 명시될 만

큼 국회의 가장 요하고 본질 인 권한이면서 

사법권을 지닌 법원과 행정권을 지닌 행정부와 

구분되는 강력한 국가권력  하나이다. 이외에

도 국회는 ｢헌법｣ 제54조에 의해 국가의 세입․

세출에 한 계획을 세우고 국가기  운용에 

한 심사를 진행하며, ｢헌법｣ 제61조에 의해 행정

부가 수행하는 행정행 , 정책집행의 오류와 비

리 등을 조사함으로써 국정운 을 감시․감독한

다(김장환, 2015). 즉 국회의 모든 기능들은 헌

법에서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국가 핵심 기능인

만큼 그 산출물인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 역시 

요한 국가 기록물이다(이승일, 2011).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는 지역구

의원 235인과 비례 표 47인의 국회의원 조직

과 정당  교섭단체가 국회 안 에서 실질

인 국회 의정활동의 주체로 활동하고, 국회 사

무처, 국회 도서 , 국회 산정책처, 국회 입법

조사처 네 개의 소속기 이 이들의 의정 활동

을 지원하는 구조이다(김장환, 이은별, 2015).

2.2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의 유형과 특성

본 연구는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을 국회의

원, 정당, 원회, 소속기 이 국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생산  수한 모든 기록물로 정의

하 으며, 유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019년 8월 20일 기 )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부의장

상임

원회

국회운 원회 법제사법 원회 정무 원회 기획재정 원회 교육 원회 과

학기술정보방송통신 원회 외교통일 원회 국방 원회 행정안 원회 문

화체육 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원회 산업통상자원 소벤처기업

원회 보건복지 원회 환경노동 원회 국토교통 원회 정보 원회 여성가

족 원회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

국회 산

정책처

국회입법

조사처

<그림 1> 국회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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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유형 생산 기 국회 기록 범주 포함 여부 리 실태

의원 기록
개인기록 국회의원 x  일부 수집 

의원실 기록 국회의원, 보좌진 x  일부 수집

회의체 기록
의안 문서 국회사무처 ○ 이

회의록 원회, 국회사무처 ○ 이

행정 기록
입법, 회의 지원기록 입법지원조직, 원회 ○ 이

행정지원기록 국회사무처 ○ 이

정당 기록 - 정당 x 일부 수집 

출처: 김장환(2015) 재구성

<표 1>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범주와 리 황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은 국회 소속기 에서 생산  수한 

일반 행정문서․행정박물․간행물․회의록․

의안 문서와 국회의원실  정당에서 생산  

수한 기록물을 포함한다. 행 법률  국회 

규칙에 의해 이 되는 보존 회의록과 의안 문

서를 제외하고, 국회의 실질 인 의사 결정권

자인 국회의원과 교섭단체  정당이 생산하는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은 법률  규칙에 의해 

이 되지 않는다. 

2.2.1 국회 소속기  기록물 

국회 소속기  기록물은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 , 국회 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식 으로 결재 는 수한 기록물과 결재과

정에서 발생한 수정 내용  이력정보, 업무 수

행 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기록물을 의미

한다(김장환, 2018). 이 기록물은 국회기록물 

리에 련된 규칙  규정에 따라 완결 후 2

년간 처리과에서 보 한 후에 기록 으로 이

하고, 기록 은 이 기록물을 보존 후 9년이 경

과한 다음에 국회기록보존소로 이 해야한다. 

그러나 재 국회엔 간기록물 리기 이 설

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처리과가 2년의 범  

안에서 보 한 후 국회기록보존소로 직  이

한다. 

2.2.2 국회의원 기록물

본 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이 정치활동 과정

에서 생산  수한 개인 기록물과 국회의원

실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

을 통칭해 국회의원 기록물이라 칭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 ․비 ․보통․평등

선거에 의해 자격이 결정되며, 국민을 표하

는 헌법기 으로서 법률 제정과 행정부 통제에 

참여하는 국회의 구성원이면서 정당 구성원이

고, 지역 표자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역할만이 아닌, 국민을 표하여 

국회․정당․지역의 구성원으로서의 의정 활

동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  수된 국

회의원 기록물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나타나듯이, 국회의원 기록물  

원회 혹은 회계 련 기록들은 이 되지만 

자료 요청서, 련 부서 의서 등 이해당사자

들과의 계 속에서 생산된 기록물이거나 지역

주민들의 청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민원 

련 기록물은 국회기록보존소로 이 되지 못

하고 이해 계자들에 의해 분산된다. 자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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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유형
국회 기록 범주 

포함 여부
리 실태

입법

자료제출요구서, 법률안입안의뢰서, 법률(안)발의서  발의 서명부, 비

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  이

안건 수집  분석 자료, 질의․답변, 입안기획  검토안, 홍보자료 등 x 자체 리

․결산

상임 비심사보고서, 상임 심사검토보고서, 정부 산운 안 산안 

개요, 산 질의서, 정부설명 자료집, 산 질의서, 결산 질의서, 정부 

결산안 

○ 이

자료요청서, ․결산 심의 련 검토서, 홍보자료 등 x 자체 리

국정

감․조사

국정감사계획서, 상임 국정감사일정표, 국정감사일정표, 서면질의  

답변서, 질의요청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감후속질의답변서, 국감처

리결과보고서

○ 이

설문분석서, 질의․답변 련 검토  계획안, 홍보자료 등 x 자체 리

지역구

리

- - -

민원, 조직명단, 지역구  공개행사 련 자료 등 x
지역사무실 

자체 리

*한은정(2007)과 김유승, 이미경, 이승휘, 장 명, 홍원기 (2017) 재구성

<표 2> 국회의원 기능별 생산 기록물

로 리하는 경우에도 국회의원실은 의원 당선

과 함께 구성되어 임기 종료 시 폐지되는 한시 

조직의 성격과 국회의원실 내 보좌직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체계 인 기록물 리 수행하기에

는 어렵다.1) 

2.2.3 정당  교섭단체 기록물 

정당은 국민의 정치  의사 표 을 해 필

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민주정치 발 에 기여하

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헌법질

서 내에 존립하면서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

천하고 지지하는 것 외에 입법에 참여하고 정

부 형성, 야당 조직, 정책의 입안과 선 , 여론 

형성 등을 통해 국가 운 에 직 인 향력

을 행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당의 기능을 공직 선거참

여, 조직 리, 국회 활동, 정책 수립으로 정리하

으며, 지도부․의원․당원․유권자 등이 앙당

과 시․도당, 원내기구와 원외 기구에서 직무수

행과 련하여 생산․ 수하는 모든 기록물을 정

당 기록물이라 칭한다(김남희, 2016).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정당은 국회의장 산

하의 국회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으로 국

회에서 정당 기록물을 이  받을 수는 없다. 다

만, 국회사무처 의사국이 ‘교섭단체구성  소속 

의원이동’ 단 업무의 ｢교섭단체 계철｣을 통

해 교섭단체구성, 해체보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 

제   가입 등의 보고 등에 한 기록물을 

리하고 있다. 한 선 의 요청에 따라 ｢정당

계철｣을 통해 교섭단체별 국회의석수 확인 통

보 문서와 정당등록․합당․해산 기록물 등에 

한 문서철을 리할 뿐이다(김장환, 2015). 

 1)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별정직 4  상당에 2명, 5․6․7․9  상당에 각 1명, 인턴 2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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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유형
국회 기록 범주 

포함 여부
리 실태

공직선거참여
공직 선거 련 회계장부  수증 ○ 선  이

참고자료, 검토  계획안, 보고서, 홍보자료 등 x 자체 리

조직 리

당비 수증 원부, 정치자 수증원본, 구입품의서, 지출결의서, 당원 
명부

○ 국회사무처 이

당원 리자료, 검토  계획안, 당헌, 당규 등 x 자체 리

국회활동 원내 활동 련 수집자료, 검토  계획안 등 x 자체 리

정책수립 보고서, 연설기획안  회의자료, 정책  법안자료, 토론 련 자료 등 x 자체 리

* 수진(2004) 재구성

<표 3> 정당 기능별 생산 기록물

법  구속을 받는 기록물은 당원명부, 공직

선거 시 사용한 회계보고서와 수증 등의 증

빙서류뿐이며 이를 제외한 정세분석보고서, 선

거 련 수집 자료, 회의자료, 공천 공고, 공천 

결과 보고서, 투표록, 개표록, 연구 기획안, 연

구 보고서, 정책 결정 보고서 등 비과정에서 

생산되는 부분의 기록물은 정당 내 생산부서 

혹은 당직자에 의해 사유화되어있거나 아  기

록화 되지 않는다( 수진, 2004). 

 

3.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현황과 

문제점 분석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국회의 ‘의정활

동 기록물’을 심으로 국회기록물 리 황을 

살펴보기 해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

을 분석하 다. 

3.1 국회기록물 리 황

3.1.1 국회기록보존소

국회는 소  기록물의 구 보존  리를 

해 구기록물 리기 을 설치․운 할 수 있

도록 규정한 공공기록물법 제10조에 의해 2000

년 1월 1일 국회사무처에 국회기록보존소를 설

치하 다. 그러나 2009년 4월,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도서 으로 이 되면서 국회 구기록물 

리기 은 국회도서 이 되었고, 국회기록보존소

가 국회기록물 리 업무를 임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소속기 의 기록물을 이

 받는 조직형 보존소와 국회 의정활동 련 

자료를 수집하는 수집형 보존소의 역할을 동시

에 수행한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가 법

으로 이   리하는 기록물은 <표 4> 처럼 

제헌국회부터 이  받은 보존 회의록, 의안 문

서들과 함께 국회의 소속기 이 생산한 일반 

행정기록물, 국회에서 진행된 행사 련 시청

각기록물, 행정박물, 국회 소속기 에서 발간하

는 간행물류이며, 이 기록물을 제외한 국회의

정활동의 요 결과인 국회의원 기록물, 정당 

기록물 등은 자발 인 기증이나 구매 등으로 

수집된다.

<표 5>에 따르면 국회의정활동의 주체인 의

원 기록물, 정당 기록물 등은 이  범 에 속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집에만 의존하고 있고, 법

 강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황 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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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수량

보존 회의록 제헌국회 ~ 제19 국회 일부 3,918권 

의안 문서 제2 국회 ~ 제18 국회 5,990권 

행정문서
구 이상 혹은 보존기간 30년 이하 일반 행정문서(국정감사, 원회, 

소속기  기록물 등)
121,515권 

도면 국회 련 시설  건축물 도면 2,949매

카드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612권 

자문서
4.16세월호 이 기록물 10 (외장하드), 2 (CD) 

자문서시스템  e-의안시스템 이  자문서 1,915,778건 

사진기록
국회 행사 련(1966년-2005년) 사진필름 앨범 563권

국회 행사 련(2005년-2010년) 사진 일 CD 89  

상기록
비디오테이 , 상필름 2,644

자 상 일 184  

음성기록
국회회의록(제6 ~제14 ) 녹음 CD 4,017  

자 음성 일 15,539건 

행정박물류 행정박물 국회상임 원회 직인 등 1,439  

간행물류 국회 소속기  발간 간행물 6,493권 

출처: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https://archives.nanet.go.kr/)

<표 4> 국회기록보존소의 이 기록물 소장 황
(2019년 5월 31일 기 )

기록물 구분 세부 내용 계

의원 기록물
의정활동 련 기록물 265권 2,300

국회의원실 기록물 5,653권 3,348

정당 기록물 각 정당 기록물 477

구술 기록물 2012-2016 역  국회의장단 구술기록물 아카이  구축 산출물 578

회수 기록물 제헌국회속기록 등 회수기록물 15

계 5,918권 6,718

출처: 안경혜(2018)

<표 5> 국회기록보존소의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 황

차 되지 않은 채 일부 수집된 기록물만이 리되

고 있다. 하나의 로,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

재 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해당 

정당 기록물의 거취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국회

기록보존소와 선거 리 원회가 기록물을 수집

한 바 있다.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총 57 을 수집

하 지만 이마 도 해산 이 에 수집한 기록물

은 14 이며 나머지는 해산 이후에 수집된 기록

물이다.2) 해당 정당이 2011년에 창당 된 후 2014

년 12월까지 4년여의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수

집된 기록물의 양은 57 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 정당은 존립 자체가 태롭거나 권

 2) 2018.11.06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회도서 에서 보유 인 통합진보당 련 수집 기록물은 인류 2 , 기념류 16 , 

문서류 3 , 상징류 28 , 시청각류 8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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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투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존을 

해 기존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1963년 ｢정당법｣ 제정 이후 115개의 정

당이 생겨났지만 평균 수명이 3년 27일에 그쳤

다(정상명, 2009). 이러한 한국 정당의 가변

인 성격은 정당 기록물의 소실 험을 더욱 가

시켰다.

2016년에 이르러 ｢국회도서 법｣ 개정과 함

께 국회도서  직무로 국회 의정활동 련 기

록물의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이 추

가되었고,3)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수집  리 정책을 수립하여 소속

기 이 생산․ 수한 공공기록물, 국회의원 기

록물, 정당 기록물, 민간기록물 등 국회 의정활

동과 련한 기록물에 한 수집을 계획했다. 

그 결과 국회기록보존소는 교체되는 20개의 의

원실로부터 기록물 157상자 5 을 수집하 고, 

122개의 의원 홈페이지에서 사진기록물 2,369

을 수집한 바 있다(김장환, 2017). 국회도서

의 직무로써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 수집 조항이 

추가되고 국회의원실의 기록물 기증이 증가한 

것은 정 인 변화이다. 그러나 의정 활동 기록

물 수집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법 ․제도

 차원에서의 이 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었고 모든 의원실에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희, 2016). 

3.1.2 헌정기념

국회기록물의 수집형 보존소인 헌정기념

은 임시의정원  제헌국회 이래의 의정사와 

국회 련 기록물을 보   시하며 미래세

의 국가  확립과 의회 민주 정치의 산 교육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설립되었다(국회사무

처, 2013). 1978년 2월 25일 ｢국회도서  직제｣ 

개정과 함께 국회도서  총무과에 홍보자료

이 설치되면서 헌정기념 에 국회의 헌정자료 

수집․보존 업무가 명시되었고,4) 이후 1985년

에 국회도서  헌정 자료 심의 원회가 국회 

헌정 자료 심의 원회로 개칭되고 ｢국회 헌정 

자료 심의 원회 내규｣에 헌정 자료의 수집․

시  평가 등이 명시되면서부터 헌정 자료

의 수집 리가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헌정자료는 매뉴스크립트형 기록물로서 기록

정보자료와 행정박물로 구분 가능하며 ｢헌정기

념 운 내규｣에 따라 한민국 국회의 구성  

운 과 련된 자료, ․ 직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련된 자료, 역  정당과 련된 자료, 

한민국임시의정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 

련된 자료, 기타 의회정치와 련된 자료가 해당

된다. 기록정보자료에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생산한 도서, 정당 련 간행물 등 시청각 주

의 기록물들이 포함되고, 행정박물에는 국회의원

이 외교활동  받은 선물류, 기념품류, 정당 련 

 3) ｢도서 법｣ 제2조 (직무) ① 국회도서 (이하 “도서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 1. 도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도서 서비스의 제공 2. 의회  법률 정보의 조사․

회답․제공 3. 국회 자도서 의 구축․운  4. 국회 의정활동 련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 5. 

입법 활동에 한 국가 서지의 작성  표 화 6. 국내외 입법지원기 , 다른 도서  등과의 교류․ 력 7.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 ② 도서 은 국회 이외의 국가기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단체, 

교육․연구기 (이하 “공공기  등"이라 한다)과 공 에 하여 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

서비스의 상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국회도서 직제｣ 제3조 헌정 기념 은 헌정자료의 수집  제작, 국회 각종 기록물의 촬   보존, 국회기록물 

화제작 등의 업무 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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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나 명패 등이 포함된다(김 훈, 2010). 헌

정기념 에서 수집 인 기록물을 유형별로 살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헌정기념

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여 년간 수집한 

문서  기록류는 총 445건이었으며 평균 으

로 1년간 수집한 문서의 양이 50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수집유형은 

기록물과 인쇄물인데, 그조차도 부분이 도서

류  복제품이어서 요한 역사자료보다는 가

치가 다소 떨어지는 수집품이 부분이다. 국

회가 일 이 헌정자료에 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수집을 시작했고 ｢국회기록물 리규

칙｣이 제정된 이후에도 법 효력을 그 로 유

지시켰다는 사실은 헌정자료가 기록 유산으로

서의 보존가치를 인정받았음을 뜻한다(김 훈, 

2010). 그러나 헌정기념 은 국회사무처의 홍

보기획  소속으로 사무처 총장의 직속 할에

도 불구하고 기록물 리 문요원이 배치되지 

않고 기록물의 분류  등록 기 마  없어 수

집부터 탈산처리, 살균소독 등의 일련의 과정

에서 미흡한 수 이기 때문에 제 로 된 수집

활동을 수행하지 못했다.

구분
1979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문서  기록류 3,285 66 124 97 48 8 17 18 20 28 19 3,730

책자․간행물 등 
인쇄물

7,463 186 184 203 231 125 27 137 289 218 20 9,083

휘호․도자기 등 
미술품

296 10 6 4 4 2 3 1 326

사진․필름․녹화
테이  등 상물

1,299 37 25 8 90 1 6 5 1 4 1,476

포스터․벽보․
신문․달력

594 20 19 4 4 - 2 1 13 657

당선인통지서 등 
각종 증명서

758 12 3 7 2 - 3 785

서한․일기․메모․
청장 등

723 2 12 1 3 - - 1 742

상패․명패 433 14 6 8 12 - - 1 1 475

뱃지․메달 등 156 4 - - 3 1 1 2 2 169

옷․신발․모자․
어깨띠 등

108 - 12 - 1 1 - 1 123

기․간 ․의사 ․
등 기물, 기기류

223 3 1 4 9 9 - 9 3 261

기념품  기타 646 30 45 120 28 4 3 7 4 3 6 896

합계 15,984 384 437 456 435 151 62 181 316 272 45 18,723

출처: 헌정기념  인터뷰 자료

<표 6> 헌정기념  수집 황
 (2017년 3월 10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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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리상의 문제

본 에서는 앞서 수행한 황 분석을 토

로 국회의 의정 활동 기록물 리상의 문제

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법  리 상에 일부의 의정 활동 

기록물이 락되어 있다. ｢국회기록물 리규칙｣

에 따르면 국회의 리 상 기록물은 소속기

이 공식 으로 결재 는 수한 기록물 등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기록물 리에 

한 생산, 수, 등록, 분류, 편철, 정리, 이  

등의 제반 업무가 소속기  기록물을 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기록물이나 

정당 기록물은 ｢국회도서 직제｣와 ｢헌정기념

운 내규｣ 등에 의해 각각 국회 의정활동 기

록물, 헌정자료의 명칭으로 수집․ 리되고 있

고 있을 뿐이다. 국회기록물 리규칙  동규

정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한 요기록물과 

주요 정당의 설립․활동․해산에 한 요기

록물을 국회 구보존 상 기록물로 정의한 바 

있지만 국회의정활동의 주체가 생산  수하

는 기록물 리에 한 법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많은 의정활동 기록물은 사유화되거나 

소실되고 있다. 

국회 소속기 이 국회 자 문서 시스템을 통

해 생산  수한 문서를 조사한 결과, 국회 

소속기 들은 국회 사무처 394,374건, 국회 도

서  104,005건, 국회 산정책처 61,043건, 국

회 입법조사처 46,014건에 이르는 반면, 19  

국회에서 국회의원실이 국회 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  수한 문서의 양은 총 8,777건에 

불과했다(김유승 외, 2017). 이는 개별 국회의

원실에서 임기 4년간 평균 7건의 문서를 생

산․ 수한 수치와 같다. 

하나의 시로, 1990년 1월 3당 합당과 련

된 기록물을 볼 수 있다. 당시 통령과 의원의 

내각제 동은 1990년 10월 25일에 앙일보 

기자에 의해 내각제 합의 각서가 사진으로 공

개되면서 밝 졌다. 3당 합당은 당시 직 통

령과 당 표들이 만나 개헌을 논의한 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련 기록물 역시 국회에서 

구 보존의 가치가 있지만 내각제 개헌 각서

의 원본은 재 그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

다.5) 이처럼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이 당  정

치의 증거성을 반 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하고 법  강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정활동 주

체들의 기록물 리에 한 인식 부족과 그로 

인한 기록물 공개와 리에 한 방어 인 태

도는 기록물의 방치  소실로 이어졌다.

두 번째, 국회기록보존소는 구기록물 리

기 으로서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한다. 

재 국회도서 은 국회의 구기록물 리기

이며, 기록물 리 업무는 국회기록보존소가 

임받아 수행한다. 국회도서 의 근거가 되는 

｢국회도서 법｣  직제에 국회도서 의 직무

로 국회 의정활동 련 기록물의 수집․정리․

보존․평가․활용이 명시되었고 국회기록보존

소의 업무로 소속기  기록물 리에 한 평가 

 지도․감독, 국회기록물의 이 ․보존, 국회

의원 기록물  구술 기록물 등 의정활동 련 

기록물의 수집․ 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이는 방 하고 문 인 국회기록물 리 

 5) 2018.10.25 국가기록보존소 정보공개청구 신청 결과 부존재통보.



108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19권 제3호 2019

http://ras.jams.o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19.19.3.097

업무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국회 소속기 에는 기록물 리기 (이

하 ‘기록 ’)이 부재하다. 공공기 은 처리과

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  내에

서 기록물을 보 한 후 철 단 로 할 기록  

는 특수기록 에 이 해야 한다. 국회 역시, 

2009년에 시행된 ｢국회기록물 리규칙｣에는 소

속기 의 기록물을 이 ․ 리하기 한 간

기록물 리기  설치 의무조항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규칙 개정과 함께 삭제되

면서 국회기록보존소가 구기록물 리기

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록 의 업무까지 모두 

수행한다. 이로 인해 국회기록보존소는 구기

록물 리기 으로서의 업무와 기능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각 소속기  

기록  업무 부담이 가 되고 있다(김유승, 김

장환, 2013). 

실제로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 의 업

무수행을 평가한 결과, 국회 구기록물 리

기 은 역  정당기록물이나 국회운 과 련

된 역사자료 등의 수집업무, 편찬․콘텐츠 개

발, 참고 정보서비스, 기록 서비스업무 등에서 

다소 미흡한 상태 다(국회도서 , 2010). 국

가기록원의 표 운 차 따르면 ‘ 구기록물 

리기 ’은 이 , 평가를 포함한 기록물의 수

집, 정리  기술, 목록 작성을 통해 소장 기록

물의 정보구축, 보호와 보존, 정보 서비스, 확장 

서비스 등의 필수 기능을 수행해야한다(국가기

록원 공공표 (NAK:9), 2015). 이에 비추어 

봤을 때 재 국회 구기록물 리기 은 역

 정당 기록물이나 국회운 과 련된 역사자

료 등의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수집업무, 편

찬․콘텐츠 개발, 참고 정보 서비스, 기록 서비

스업무 등이 다소 미흡하다.

세 번째,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수집과 

련한 제반업무가 제 로 수행되지 않는다. 종

의 헌정자료 수집과 리에 한 별도의 규

정은 ｢국회기록물 리규칙｣이 제정된 이후에도 

법  효력이 그 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헌정자

료는 ｢헌정기념 운 내규｣에 근거하여 수집  

리된다(이승일, 2011). 그러나 ｢헌정기념

운 내규｣가 상  법규인 ｢국회기록물 리규칙｣

과 수집 상, 폐기 등 여러 항목에서 상충되고 

있고, 실제 업무 수행에서 두 기 의 기록물 조

사․이 ․수집 업무, 실물 자원 통계 업무, 디

지털 자원 통계업무의 복을 발생시켰다. 

 4. 국회의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 

체제 개선방안

4.1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국회기록

물 리에 한법률(안) 제정

국회가 헌법기 으로서 해당기 의 기록물 

리에 한 자체 인 규칙을 통해 기록물 리

를 규율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 통령기록물

리법｣ (이하 ‘ 통령기록물법’) 처럼 국회기록

물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단하 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회기록물 리에

한법률(안)에 포함 될 주요내용들을 제시하

고자 한다.

4.1.1 국회의 리 상 기록물을 확 ․정의

한다.

행 국회공공기록물 리에서 국회 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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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록물은 련 법규에 의해 리가 가능

하지만 ․ 직 국회의원과 정당의 의정활

동 기록물은 련 법규에 의해 이 되지 않아 

국회기록보존소가 극 으로 수집하지 않을 경

우 산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승일, 2011). 

그러므로 본 연구는 <표 7>에서 기존 국회의 

리 상 기록물의 범 를 ‘소속기 ․국회

의원․정당 등이 업무수행  공식 으로 결

재 는 수한 기록물’, ‘결재과정에서 발생

한 수정 내용  이력정보 등의 기록물’ 등을 

추가하여 확  규정하 다. 한 행 ｢헌정

기념 운 내규｣에 의해 제정 된 ‘헌정자료’가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수집될 근거를 마련하고

자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유형을 재정의하

다. 

<표 7>은 국회의 리 상을 확 하여 재 

국회기록물 리 체제 내에서 리되지 못하는 

공백을 채우고자 ｢헌정기념 운 내규｣를 

용하여 수정 한 결과로서, 국회기록보존소의 

수집 상에 한민국 의회정치와 헌정사에 

련 있는 물품․인쇄물․시청각 자료 등으로서 

보존․ 시할 가치가 있는 역사자료를 포함시

켰다. 

4.1.2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련 코드센터

를 설치한다.

국회는 2011년 ｢국회기록물 리규칙｣ 부

개정과 함께 각 소속기 에 기록 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된 이후부터 구기록물 리

기 이 기록 의 역할까지 모두 수행해왔다. 공

공기록물법 상 기록 은 기록물 리에 한 기

본계획을 수립  시행, 기록물의 등록․분류․

편철 업무뿐만 아니라 구기록물 리기 으

로의 이 ․평가․폐기․공개․활용 등 일련

의 기록물 리업무를 진행한다. 따라서 구기

록물 리기 이 간기록물 리기 의 역할

까지 모두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을 

래 할 험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의정활동 기

록물 련 기록 을 설치할 수 있는 법  근거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항 내용

제2조 

(정의)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은 국회의원, 정당, 원회, 소속기 이 국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생산 

 수한 모든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제3조 

( 리 상기록물)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물로 남겨 리하여야한다.

   1. 소속기 ․국회의원 등이 업무수행  공식 으로 결재 는 수한 기록물 

   2.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내용  이력정보

   3.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제4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① 국회기록보존소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할 수 있다.

   1. ․ 직 국회의원 기록물

   2. 역  정당과 련된 기록물

   3. 한민국국회의 구성  운 과 련된 기록물

   4. 한민국임시의정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 련된 기록물 

② 국회기록보존소 장은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에게 기록물 목록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항의 소유자 는 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하여야한다.

<표 7> 국회의 리 상 기록물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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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11년 ｢국회기록물 리규칙｣ 부

개정과 함께 각 소속기 에 기록 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된 이후부터 국회기록보존소

가 구기록물 리기 이 기록 의 역할까지 

모두 수행해왔다. 공공기록물법 상 기록 은 기

록물 리에 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기

록물의 등록․분류․편철 업무뿐만 아니라 

구기록물 리기 으로의 이 ․평가․폐기․

공개․활용 등 일련의 기록물 리업무를 진행

한다. 따라서 구기록물 리기 이 간기록

물 리기 의 역할까지 모두 수행하는 것은 업

무의 비효율성을 래할 험이 있기 때문에 국

회는 의정활동 기록물 련 기록 을 설치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1.3 국회기록보존소는 구기록물 리기

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한다.

재 ｢국회도서 법｣은 국회도서 의 직무로 

국회 의정활동 련 기록물의 수집․정리․보

존․평가․활용을 명시하고 있는 등 기록물 

리에 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방 한 국

회기록물을 문 이고 체계 으로 리하기

에는 부족하다. 이와 련하여 많은 선행연구

들은 국회기록보존소의 독립기 으로의 개편

을 제안했다. 김유승(2011)은 헌법기 기록물

리기 의 독립성과 문성 제고를 해 국회

의 구기록물 리기 은 국회기록보존소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유승, 김장환

(2013)은 국회기록물 리가 ｢국회도서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능과 

역할, 조직  상을 보장받기 해서는 국회 

구기록물 리기  역시 법  근거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재 ｢국회도서 법｣이 국회도서 의 직

무로 국회 의정활동 련 기록물의 수집․정

리․보존․평가․활용을 명시하고 있는 등 기

록물 리에 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방

한 국회기록물을 문 이고 체계 으로 리

하기 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국회기록물 리에 한법률(안)을 제정하여 

국회기록물 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기록

보존소를 구기록물 리기 으로 재지정하는 

조항을 제안한다. 

4.1.4 국회의원  정당 기록물에 한 보호

권한을 부여한다.

통령기록법 제17조는 통령에게 지정기

록물에 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보호기

간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

서 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15년 범  이내이

며 개인사생활과 련된 기록물은 30년 범  

이내로 지정 가능하다. 이는 기록물 공개와 

련된 보호 장치를 만들어 기록물 생산자가 부

담 없이 기록물을 기증하게끔 유도할 수 있고,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생산자이자 정치활동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기증에 한 의원

들의 소극 인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록법과 통령기록

법을 용하여 의정활동 주체인 국회의원과 정

당 기록물에 해 보호 권한을 부여한다. 각 의

원실과 정당은 해당 기록물에 한하여 열람․사

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의 요구

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 기 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생활에 한 기록

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계인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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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재산  명 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의정활동 주체의 정치  견해나 

입장을 표 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에 

한하여 가능하다.

의정활동의 공개는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 체

계 인 기록물 리 이끌어내고, 의정활동 주

체들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으로까지 이어진다

(의회개방선언, 2012). 따라서 기록물에 한 

보호권한은 극 인 기록물 공개를 유도하기 

한 장치이다. 이를 해 국회는 의정활동 기

록물을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 공개를 유보할 

수 있으나 원칙 으로 모든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한다. 

4.1.5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수집에 한 

조항이 필요하다.

국회기록보존소의 업무 역에서 가장 취약

한 지 은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 리의 

문성 제고이다. 한국 의회정치와 련된 기

록물은 강제  수집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

아 국회의원 임기 종료와 동시에 많은 기록물

이 기되고 있으며, 직 국회의원 기록물에 

한 수집 역시 미흡하며 의원직을 상실한 국

회의원 기록물에 한 제도  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정당의 요기록물과 회의록

은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이승일, 2011). 

따라서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수집에 한 

별도의 입법이나 수집  리 방법 개발이 필

요하다. 

첫 번째,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활동과 련

된 기록물을 수집 범 에 포함한다. 국회의원 

기록물은 국회의원실에서 직무수행과 련하

여 생산  수한 공  기록물 외에도 국회의

원 개인이 정치활동을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

물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업무수행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의정

활동 기록물  국가 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어야 한

다. 이 조항은 통령기록법의 개인 기록물 제

도를 용하 다.6) 

두 번째, 별 국회의 종료와 함께 낙선되었

거나 의원직이 상실된 국회의원 기록물에 한 

수집권한을 부여한다. 

세 번째, 정당의 합당․분당․해산 등 구조

 변동 시 정당 기록물에 한 수집권한을 부

여한다. 정당의 경우, 국회기록보존소와의 연계

를 통해 극 인 기록물 기증이 이루어져야하

며 갑작스러운 정당의 구조  변동 시 국회기

록보존소가 정당 기록물에 한 수집권한을 행

사 할 수 있어야한다. 

네 번째, 국회기록보존소가 헌정 자료에 

한 수집 권한을 행사하고 헌정기념 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한다. 헌정기념 은 임시의정원 

 제헌국회 이래의 의정사와 국회의 활동에 

한 기록물을 리  시하기 해 설립된 

기 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 

한민국임시의정원, 제헌국회와 련하여 수집

 6) ｢ 통령기록물 리에 한 법률｣ 제2조, 통령기록물은 통령의 직무수행과 련하여 생산  수한 공 기

록물 외에도 개인기록물이라 하여 통령의 사 인 일기․일지 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련된 기록물을 포함한

다. ｢ 통령기록물 리에 한 법률｣ 제26조, 통령의 직무와 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통령의 사 인 기록물  국가 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통령 

 해당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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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역사자료는 부분 복제본이거나 거의 미비

한 수 이다. 한 역  정당들과 련된 자료

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련된 자료 역시 

크게 부족하다(김 훈, 2010). 본 연구는 헌정 

자료의 수집활동이 미비했던 원인을 헌정기념

의 문 인 수집정책 부재로 단하 다. 

따라서 한민국 의회정치와 련 있는 기록물

을 확보하기 해 국회기록보존소는 수집정책

을 명문화하여 기 의 사명  목 을 바탕으

로 수집우선순 와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수집 

상물에 한 연구조사  가치평가, 소장자

와의   타 기 과의 업무 력 등의 체계

인 수집을 진행해야 한다. 

4.1.6 국회기록 리 원회의 역할  기능에 

해 재정의한다.

국회기록 리 원회는 국회도서  산하의 

원회로서 ｢국회기록물 리규칙｣ 제5조에 의해 

국회기록물 리에 한 기본계획 수립, 비공

개 기록물의 기간연장, 기록물의 회수  보상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회기록물 리에 

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기구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기록 리 원회는 

행 국회기록물 리 체제를 바탕으로 운 되

기 때문에 그 심의 상이 소속기  기록물에 

한정되어 있고, 원이 소속기 의 장이 추천

한 소속공무원과 국회기록보존소장 그리고 기

록물 리에 한 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회공무원 는 외부 문가 에서만 임명되

기 때문에 원 구성 역시 모든 의정활동 기록

물을 리하기에 합하지 않다. 

이와 련하여 김장환(2014)은 국회기록 리

원회의 원구성에 해 원회의 문 원

과 정당의 원내 표가 추천하는 당직자 등을 포

함시키고 외부 문가의 인 비율을 늘려야한다

고 제안하 다. 이어서 김장환(2018)은 국회기

록 리 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하여 그 역

할과 기능이 국회의원까지 미치도록 제안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되 <그림 2>와 

같이 국회기록 리 원회에 국회 소속기  기록

물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정당 기록물을 모두 

포함하는 리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을 국회기록물 리 체제 내에서 체계

으로 리하고자 한다.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부의장

국회기록 리 원회

국회 소속기  

코드센터장

국회의원

코드센터장

정당  교섭단체 

기록 장

국회

기록보존소장

교섭단체

표가 추천하는 

의원 1인

<그림 2> 국회기록 리 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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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회기록 리 원회는 소속기   

106개의 처리과를 상으로 하여 ‘기록물 리 

책임자의 업무 책임성’, ‘기록물 생산․등록여

부’, ‘기록물 분류․편철’, ‘기록물 보존․정리․

이  기  수 여부’, 기타 등 크게 5개의 항목

으로 구성된 항목별 기록물 리 황 평가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에 54

개의 처리과를 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지

도․ 검’을 실시한 바 있다. 나아가 2019년에

는 국회  소속기 의 110개 처리과를 상으

로 황평가를 실시하여 장지도  검을 

시행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국회기록 리 원회의 리 상을 확

하여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의 생산자를 체계

인 기록물 리 교육  지도 상에 포함시키

고자 한다.

우선 국회기록 리 원회는 국회의장 직속

으로 설치하여 그 역할과 기능이 국회 의정활동

의 주체인 국회의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한다. 

한 원 구성은 국회기록 리 원회의 원

장 1인을 포함하여 국회 소속기  코드 센터

장, 국회의원 코드 센터장, 정당 기록 장, 국

회기록보존소장, 교섭단체의 표가 추천하는 

의원 1인을 포함시키고 외부 문가로는 기록물 

리에 한 문지식이 풍부한 문가뿐만 아

니라 정치  역사 련 문가를 포함한다. 이

를 바탕으로 국회기록 리 원회는 국회 소속

기 기록물, 국회의원 기록물, 정당  교섭단

체 기록물을 모두 포함하는 국회 리 상 기록

물의 회수  보상, 비공개 기간 연장 등을 심의

하며 원장은 회의 운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련 기록 에 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매년 리 상 기 을 상으

로 한 기록물 리 황 평가  지도감독을 수

행해야 한다. 

4.2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이   수집체계 

개선

4.2.1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련 코드센터 

설치안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 리체계는 용기

록물- 용기록물-비 용기록물 이라는 기록

의 생애주기에 따라 처리과-기록 - 구기록

물 리기  체제를 상정하 다. 즉 공공기

별로 기록  설치를 의무로 하여 공공기 의 

용기록물을 리하고, 기록물 평가를 통해 

선별된 기록물을 구기록물 리기 으로 이

․ 리한다. 이 같이 처리과․기록 ․ 구

기록물 리기 의 3단계 리체계가 공공기록

물의 과학 이고 효율 인 리를 한 최 의 

행으로 인식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처리과와 구기록물 리기 의 2단계 리체

계로써 RMS(Records Management System)

와 AMS(Archives Management System)의 

기능을 통합한 ‘국회기록 리시스템’을 운 하

고 있다. 

구기록물 리기 인 국회기록보존소는 국

회 상임   특별 원회, 국회 사무처, 국회 도

서 , 국회 산정책처까지 총 81개 처리과의 기

록물을 리한다. 이는 소속기 들 간의 집도

가 높은 국회의 조직  특성을 반 한 기록물 

리 략으로 볼 수 있다(김유승, 2011). 그러나 

기록물의 구  보존을 책무로 하는 구기록

물 리기 은 기록 과 차별되는 업무상의 특

성을 지니기 때문에 구기록물 리는 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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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물 리 단계와는 구분된 채 보존 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존․ 리하며,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

와 련하여 김유승(2013)은 국회 소속기 의 

규모․역할․기능에 따른 기록  설치를 제안

했다. 그러나 국회 소속기 마다 간기록물

리기 을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보다는 

국회 소속기  기록물을 이 받아 리하는 통

합 코드 센터를 설치하면 비용과 인력의 측면

에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의원 기록물 리에 한 선행연구들

이 제시한 방안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

의원은 모두 300여 명으로 보좌 인력까지 포함

하면 하나의 공공기 에 해당되는 인력이 근무

하는 방 한 기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원

기록물 리를 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야 한다. 첫째, 국회의원은 그 자체가 하나의 헌

법기 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실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기록 리제도로 편입시켜야 한다. 둘

째, 국회의원의 면직 는 의원직 상실로 인한 

기록물 리의 공백을 제도 으로 메꾸어야 한

다. 셋째, 합당․분당․폐지가 잦은 한국 정당

의 특성상, 갑작스  합당 혹은 분당될 경우에 

이 같은 기록 리상이 변 사태에 히 

응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국회 의정활동 기록

물은 정치 으로 민감한 사안에 한 기록물이 

상당수이며, 비정형화된 업무가 부분이어서 

립 이고 문 인 기록물 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우려한 재

정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의정활동 주체

들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 결과 <그림 3>과 같은 

코드센터 설치를 제안한다.

<그림 3>은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리구조

의 개편을 해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생산

기 을 크게 국회 소속기 , 의원실, 정당  교

섭단체로 정의하 으며, 국회 소속기 과 국회

의원실에는 국회 소속의 간기록물 리기

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 다. 이는 국회기록

리 원회에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에 한 리 

권한을 포함시키는 법안 개정 작업을 바탕으로 

생산기 ￫ 간기록물 리기 ￫ 구기록물 리기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산정책처

∙국회 도서

∙국회 사무처

국회 소속기  

코드센터

이 이

국회기록보존소

300여개

국회의원실 

이
국회의원 코드센터

이

정당  교섭 단체
이

각 정당별 기록
수집  리

<그림 3>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리구조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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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하 다.

코드 센터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리에 한 

기본 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에 한 이 ․수

집․분류․평가․기술․보존․폐기와 련된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국회 의정활

동 기록물  비 기록물이나 비공개기록물에 

해 재분류를 실시해야한다. 넷째, 역사  가

치가 있는 국회의원의 개인기록물이나 역  정

당 련 기록물을 수집 리해야한다. 다섯째,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련 유 기 과 력

계를 유지해야한다. 여섯째, 국회 의정활동 기

록물 련 연구 활동을 지원해야한다. 한편, ｢국

회기록물 리규칙｣ 제36조 ‘체계 이고 문

인 기록물 리를 하여 기록 은 체 정원

의 4분의 1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의 기록물 리 문요원을 배치하여

야한다’를 용하여 소속기  코드센터, 의원 

코드센터, 정당 기록 은 각각 기록  체

정원의 4분의 1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

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 리 문요원으로 배

치해야한다.

1) 소속기   국회의원실 기록물의 생산 

 이  단계

본 연구에서는 <그림 3>의 국회기록물 리

구조를 토 로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이 시

기  방법을 구분하 다. 이때 이  시기  

이  방법은 기존 국회기록물 리 체제와 

통령기록물법을 바탕으로 하되 기록물의 특성

을 고려하여 구분하 다.

｢국회기록물 리규칙｣에 따르면 “소속기 ”

은 보존 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  안에서 기

록물을 보 한 후 국회도서 으로 이 해야 하

며 매년 5월 31일 국회도서 에 년도의 기록

물 생산 황을 통보해야한다. 그러나 <그림 3>

에 따르면, 국회 소속기 은 기존 기록물 이

체계를 유지하되 소속기 의 기록물을 2년 범

 안에서 소속기  코드 센터로 이 해야 하

며, 매년 5월 31일 소속기  코드센터의 장에

게 년도의 기록물 생산 황을 통보해야 한다. 

이때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

간 종료 시까지 소속기  코드센터에서 보존

하며,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보존기

간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에 

국회기록보존소로 이 해야한다. 즉 해당 기록

물을 처리과에서 곧바로 국회 구기록물 리

기 으로 이 하는 기존의 구조에서 처리과-기

록 - 구기록물 리기 의 구조를 제안한다.

<그림 3>에 따르면, 국회의원 기록물의 경우

에는 국회의원 개인이나 국회의원실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  수한 기록물 생

산 황을 매년 국회의원 코드센터에 통보해

야한다. 다만,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년도

의 생산 황은 임기가 종료되기 까지 통보

해야 한다. 이 의 경우, 4년마다 치르는 선거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실이 유지되거나 해체되

는 조직의 유동성을 고려해 의정활동 수행 시 

생산  수한 국회의원 기록물을 임기 말에 

국회의원 코드 센터로 이 해야 하며 임기 

종료 6개월 부터 이  상 기록물의 확인․

목록 작성  정리 등 이 에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 에 의원 자격이 박

탈되어 국회의원실이 해체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원 코드센터 이 해야한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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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센터에 이 된 기록물  보존 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국회의

원 코드센터에서 보존하며, 보존 기간이 30

년 이상인 기록물은 보존 기간 기산일부터 10

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에 국회기록보존소로 

이 해야한다.

2) 평가  폐기단계 

본 연구에서는 국회 의정 활동 기록물의 평

가․폐기 업무를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 

평가․폐기 조항에 근거하여 구성하 다. 소속

기  코드 센터의 장은 보존 기록물  보존 

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하여는 생산부서 의

견조회, 소속기  코드센터 기록물 리 문

요원의 심사  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는 보류로 구

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보존기간이 구인 

보존기록물이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이 경

과한 경우에는 소속기 의 의견조회, 소속기  

코드 센터 기록물 리 문요원의 심사  기

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와 국회기록보존소와의 

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

여 보존기간을 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는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 

국회의원 기록물의 경우, 생산부서의 의견조

회와 각 코드센터 기록물 리 문요원의 심

사  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

존기간 재책정, 폐기 는 보류로 구분해야하

며 폐기가 결정된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목

록은 보 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보존기간이 구인 보존기록물이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생산부서

의 의견조회, 각 코드센터 기록물 리 문요

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와 국회

기록보존소와의 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의 보

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구로 재책정

하거나 보류 는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 

한편, 정당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당에 기록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회기록보

존소와의 극 인 기록물 수집과 연계를 추진

해야한다. 정당 기록물 리에 한 연구는 국

내에서 다양하게 진행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많

은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련하여 

수진(2004)은 정당의 비 용기록물 보존과 

리를 담당하는 기구를 별도 법인인 정책연구

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한편 정상명

(2009)은 국회 내 정당기록  설치안을 두고 정

당이 국회의장 소속이 아닌 상황에서 국회기록

보존소가 정당에서 생산하는 모든 공  기록물 

리에 한 주무 기 이 될 수 있는지에 해

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단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모두 고려하여 정당법

에 기록  설치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고, 각 당

규와 당헌에 기록   기록물 리에 한 세

부사항을 명시하여 당 체 구성원으로 하여  

체계 인 기록물 리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된 국회기록 리

원회에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에 한 리 권

한을 포함시키는 조항에서 비롯되었다. 국회기

록 리 원회에는 국회의원 코드센터 장, 소

속기 코드센터 장, 국회기록보존소의 장을 

포함해서 정당  교섭단체 기록 장과 교섭단

체에서 추천한 의원 1인을 포함시켜 상 조직

들과의 극 인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각 정

당이 공정하고 독립 으로 기록물을 리하되 

국회기록 리 원회는 정당 기록물 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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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정책 수립, 기록물의 회수, 기록물 련 

심의 권한을 통해 주기 인 기록물 리 검 

권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정당 기록 은 국회

기록 리 원회를 통해 매년 기록물 생산․등

록, 분류․편철, 보존․정리․이  등 일련의 

기록물 리 업무에 한 검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정당이 독자 으로 기록물을 

리하는 데 있어 공간  이유, 문 인 능력의 

부재 등의 이유로 기록  운 이 어려울 경우에

는 국회기록보존소에 기록물 리를 탁해야

한다. 

이상 <그림 3> 코드센터 설치안은 각각의 

코드센터가 설치되어 간기록물 리단계에

서 생산․이 ․평가․폐기 단계의 기록물 

리를 수행함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가 입법부

의 구기록물 리기 으로서 문 이고 체

계 으로 기록물 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

무 부담을 여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4.2.2 헌정기념 의 역할을 시기 으로 

재정립한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직제개정으로 

인해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 의 운 이 

분리되면서 법  측면에서의 기록물 복뿐만 

아니라 실무 인 측면에서의 이원  수집이 발

생했다. 따라서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

은 업무 복  수집 경쟁을 해결하기 해서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리에 한 역할 재정

립하고 두 기 이 상호 업무 의를 통해 기  

간 수집경쟁에 따른 기록물의 분리 방지  기

 간의 력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국회기록물과 헌정 자료 

리의 이원화를 지 한 바 있다. 이와 련하

여 김장환(2017)은 국회도서 , 국회기록보존

소, 헌정기념 의 통합을 제하고 도서와 기

록물, 헌정 자료를 통합 리  서비스하고자

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2019년 추진계획으로 

｢국회기록물 리규칙｣에 헌정 자료 등 국회의

원, 정당 등 의정 활동 기록물을 수집 근거를 

신설하고자 규칙  직제 개정을 목표하 다

(국회기록보존소, 2018).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헌정기념 과 국회

기록보존소의 통합을 제하여 역할 재정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  헌정 자료의 수집 업무

를 국회기록보존소로 일원화하기 한 기반을 

마련하기 해서는 법규상 개정작업이 선행되

어야 한다. 공공기록물법에서 임된 ｢국회기

록물 리규칙｣과 동 규정은 ｢헌정기념 운

내규｣ 보다 상 법규이기 때문에 헌정 자료의 

수집  리 부분은 ｢국회기록물 리규칙｣과 

동 규정을 따르는 것이 하다. 따라서 ｢국회

기록물 리규칙｣에서 헌정 자료에 한 근거 

조항을 설정하고, 헌정기념 에서는 시업무

만을 수행하도록 헌정기념 운 내규를 폐지

한 후 ｢국회기록물 리규칙｣으로 흡수시켜야 

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회의 의정 활동기록물의 특성에 

주목하여 국회의 행 기록물 리 체제를 분석

하 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도출과 개선방안 

제안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는 국회의 조

직  운 에는 국회의원, 국회 소속기 , 정당 

등 다양한 생산주체들이 복잡한 이해 계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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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있으며 이 같은 특성이 기록 리상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

행하 다. 우선, 기록물 리 황의 분석은 

구기록물 리기 인 국회기록보존소와 수집형

보존소인 헌정기념 을 심으로 진행하 으며 

이를 토 로 국회기록물 리 체제에서 발생하

는 문제 을 세 가지로 도출하 다. 첫 번째, 법

인 리 상에 요한 의정활동 기록물이 포

함되지 않고 있다는 이다. 즉, 국회의원실 기

록물, 정당 기록물 등이 제 로 리되지 않고 

있지 않다. 두 번째, 국회기록보존소는 구기

록물 리기 임에도 불구하고 기록 의 역할

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구기록물 

리기 으로서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

고 있다. 세 번째, 헌정기념 과 국회기록보존

소가 각각 헌정 자료 수집 기능을 가지고 있어 

업무상의 복과 수집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연구는 두 가지 개선방

안을 제안했다. 먼 , 국회기록물 리에 한법

률(안)을 제안한다. 재 국회는 국회 규칙을 

통해 기록물을 리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국회의원실 기록물을 통제 리하기 하여, 

국회기록물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제정을 

제안한다. 법률안에는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의 

범  확 , 의정활동 기록물 련 기록  설치 

의무화, 국회의 구기록물 리기  재지정, 

국회기록 리 원회의 역할  기능 재정의 등

을 다루었다. 

한 의정 활동 기록물을 종합 으로 리하

기 하여, 국회기록 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변

경할 것을 제안하 다. 첫 번째, 국회에 간기

록물 리기 을 설치한다. 다만, 국회의 의정활

동 기록물이 각  소속기 , 국회의원실, 정당 

 교섭단체 등에서 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실을 고려해서, ① 국회 소속기 들의 기록물을 

리하는 통합형 코드센터 1곳, ② 300여명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실에서 생산  수되는 

기록물을 통합 리하는 국회의원 코드센터 1

곳을 각각 설치하고, ③ 정당  교섭단체 기록

물의 경우 각 정당에 기록 을 설치한 후 국회

기록물 리 원회에 의해 기록물 리 검을 받

도록 제안한다. 두 번째, 헌정기념 의 역할을 

시기 으로 재정립하고, 기존의 헌정 자료 수

집  리업무를 국회기록보존소로 이 하여 

수집체계를 개선한다. 

국회는 행정부, 사법부와는 다르게 국민과

의 직 인 소통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기

록물을 생산한다. 바로 여기에서 국회기록물이 

지닌 독자성이 드러난다. 특히 정당과 국회의

원은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주

체이자 국정 운 에 향력을 행사하는 국회 

구성원인 만큼 그들이 생산 한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역시 요하다(김 우, 2010). 이에 본 

연구는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이 국회기록물 

리 체제에서 체계 으로 리될 수 있도록 개

선방안을 제안하 으며 나아가 의정활동주체

들이 국민들과 극 으로 소통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수행을 유도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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